
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 목

1 2023.11.20. 제2023-212호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(부정맥의 냉각도
자절제술용(관혈적)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)

2 2023.11.20. 제2023-213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(행위 제9
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자200-1 부정맥수술란 신설)

3 2023.11.20. 제2023-214호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

4 2023.11.21. 고시 아님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1-288호) 집행정지 연장 
안내

5 2023.11.22. 제2023-219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6 2023.11.24. 제2023-220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7 2023.11.24. 고시 아님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22호) 집행정지 해제 안
내(일양약품_9개 품목)

8 2023.11.24. 제2023-222호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○ 주요내용 : 분만정책수가 도입,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, 소아 야간·응급 

진료수가 개선,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
○ 시행일 : 2023. 12. 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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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 대의협 제813-10988호 

시행일자  2023.  11.  27.

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3. 11. 20. ~ 2023. 11. 26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

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

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3년 11월 20일 ~ 11월 26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

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

오니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

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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